
아산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5-126 호

2025년 친환경농업 인증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

2025년 친환경농업 인증비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

니다.

2025년 5월 30일
아 산 시 장

1. 신청기간 : 2025. 6. 2. ~ 6. 30.

2. 신청방법

○ 신청 장소 :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사무소(행정복지센터)

○ 신청 농지가 동일 시·군 내의 2개 이상 읍․면․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
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에 신청서 제출

- 신청 농지가 시·군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·면·동에 신청서 제출

○ 지급신청은 농가, 생산자 단체의 대표자가 신청(주소지중심 신청)하며, 신청서
및 필요서류* 등을 작성하여 신청

- 생산자단체 명의 공동 신청의 경우 구성원의 신청 세부현황을 작성하여 신청

3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○ 농가(경영체)당 지급한도 면적: 0.1～5.0ha

-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 합이 5ha를
초과할 수 있음. 이 때 각 구성원의 지급한도는 5ha를 초과할 수 없음

* 예시) 법인에 소속된 개별 생산자 A(7ha), B(6ha), C(4ha)의 경우 법인 대표가 14ha를
신청, A, B, C는 각각 5ha, 5ha, 4ha에 대한 지원금 수령



○ 지급단가(단위: 천원/ha) * ‘25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단가 인상과 별개

인증단계 논
밭

과수 채소·특작·기타
무농약 250 600 550

유기지속 175 350 325

* 재배작목과 관계없이 논·밭 구분은 공부상 지목(단, 기본형공익직불제 논으로 지원받
은 농지는 논단가로 지급)

4. 사업대상자 

○「농업․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
현재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․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“친
환경농어업법”이라 한다)」제19조,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․무농약농산
물 인증을 받은 도내 농업인·임업인 및 법인

○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
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·임업인 및 법인

5. 지원자격 및 요건 

○ 도내 주소지를 두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중 친환경
농업직접지불제 지원횟수*가 초과되어 국비 지급이 제외된 무농약 인증
농가 및 유기농업지속직불금(국비) 지급 농가

    * 무농약 : 3회, 유기농 : 5회(무농약3 + 유기2)

※ 횟수제한 외 인증포기 및 인증취소 등의 지급 제외사유가 발생한 경우
지급 불가

6. 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농산물: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․지원에 관한
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“친환경농산물” 일체

○ 대상농지

- 무농약 인증을 받은 필지 중 지원횟수(3회) 경과로 친환경직불금(국비)
을 수령하지 못하는 필지

- 유기농 인증을 받은 필지 중 유기인증 지원횟수(3+2회) 경과로 2024년
‘유기농업지속직불금’을 수령하는 필지

*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



농지 등과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
대상에서 제외

▸ 사업기간 중 인증 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농지

▸ 토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나 재배용기·장치 등에서 생산하는

수경·양액재배, 버섯재배, 또는 이에 준하는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등(다

만, 토양을 관리하면서 종균을 나무에 접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데 이

용되는 농지 등은 포함)

▸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(식재 후 상당 기간이 경과 되어

외관상 자생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식물을 포함함)을 굴취·채

취하는데 이용되는 농지등

▸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는 농지, 인증 품목이 아닌 수목, 풀

등과 혼재되어 외관상 작물재배지로 식별할 수 없는 농지 등

▸ 인증면적을 초과하는 농지 등

< 지급대상 제외 농지 >

7.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

가. 제출서류

○ (개인) 친환경농업 인증비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
(필요시)를 갖추어 관할 읍·면·동에 신청서 제출

* 신청서류: ① 친환경농업 인증비 지원사업 신청서[별지 제1호 서식]

② 친환경농산물인증서(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)

○ (생산자단체) 단체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신청내역을 종합

하여 단체 명의로 공동 신청 가능

* 신청서류: ①, ②와 신청인 정보, 입금계좌, 인증종류, 품목, 농지 소재지, 재배면적이 포함
된 신청 세부현황

나. 제출방법 : 신청서 및 친환경인증서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·면·
동사무소에 제출


